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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천시 공 재산 리 조  일부개 조  심사보고

1. 심사 경과

  가 2006. 10. 13 : 사천시장 출

  나 2006. 10. 13 : 원회 회부( 번  59 )

  다 2006. 10. 24 : 109회 사천시 회 임시회  2차 원회 상 , 

원 가결

2. 명 요지(회계과장 재 )

 가 이

   ੦ 외국인 자  를 해 외국인 자 경개 시 에 여 

공 재산 부료를 「외국인 자 진법」 13조에 근거 여 「사천

시 공 재산 리 조 」  규  감면   있도  함에 라 동 

조 를 개 고자 함.

 나 주요내용

   ੦ 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( 31조 1 목 신 )

 다 계법

   ੦ 사천시 업  자  등에  조

   ੦ 외국인 자 진법

   ੦ 외국인 자 진법 시행

3. 검토보고 요지( 원 송군 )

 ੦ 개 조  외국인 자 를 진시키  해 「외국인 자 진

법」 13조 18항(임 료 감면)  「외국인 자 진법 시행 」 

19조 8항(임 료 감면)에 근거 여 「사천시 업  자  등에 

 조 」를 2004. 12. 20 개  당시 부  2항에 다른 조 인 

「사천시 공 재산 리 조 」 23조 2를 신  ＜「외국인 자 진법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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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 」 2조 5항에 규  외국인 자 경 개 시 ＞ 나

 ੦ 2006. 5. 10 조  697  부 개  공포 시행  「사천시 공

재산 리 조 」에는 지 고 락 어 동 조  31조 1

목  신  ＜「외국인 자 진법 시행 」 2조 5항에 규  외국

인 자 경 개 시 ＞ 자 는 것

 ੦ 조 를 개 므  행  외 신뢰도를 고 여 외국인  자

를 진시  지역경  에 여  것  단 .

4. 질  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 요지 : 없

6. 심사결과 : 원 가결

7. 소 견 : 없


